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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‧제도개선 건의사항 목록

미래한강본부

□ 총 2건 건의

□ 목 록

연 번 건의제목 건의부서

1 수상안전 확보를 위한 내수면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수상여가과

2 수상레저 안전교육 확대 수상관리과



법령․제도개선 건의사항
건의 제목

(건의부서, 건의일자)
건의내용 소관부처

1. 수상안전확보를 위한

내수면 특별사법경찰권

부여

(수상여가과, ’24.8.29.)

□ 현황

◦ 서울 한강내 수상구조물 및 선박 안전

점검 실시

- 정기점검, 수시점검, 풍수해점검 등

◦ 안전점검 조치결과
(단위 :  건수)

연 도 계 고발 과태료 개선
명령

현장
시정

계 1,332 7 53 765 507
2024.9월 243 1 10 128 104
2023 352 4 17 206 125
2022 449 0 15 210 224
2021 288 2 11 221 54

□ 문제점

◦ 수상 단속 시 사실확인(인적사항, 선박

등록증, 안전검사, 보험가입 등 여부)에

비협조적일 경우 행정처분 어려움

    ※ 사법경찰직무법 상 사법경찰관 직무에 
유도선사업법, 수상레저안전법이 포함되어 
있지 않아 사법경찰관 지정 불가

□ 건의내용

◦ 사법경찰직무법에 ‘유·도선사업법’, ‘수상레저

안전법’에 의한 사법경찰관의 단속업무를

수행할 수 있도록 포함 개정

□ 관련 규정

◦ 사법경찰직무법 제5조, 제6조

(법무부)



건의 제목
(건의부서, 건의일자)

건의내용 소관부처

2. 수상레저 안전교육 확대

(수상관리과, ’24.8.29.)

□ 현황

◦ 수상레저사업 종사자의 경우 수상안전

교육을 면허 취득시 또는 갱신시(7년

주기)에 받도록 의무화

- 본부에서 수상레저종사자 대상 수상안전

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권고 수준임

□ 문제점

◦ 수상레저분야 수난사고가 발생률이 높은

편이나 의무교육 주기가 길고 시에서 시행

하는 안전교육은 권고사항이라 관심도 저조

□ 건의내용

◦ 수상레저사업자 및 종사자를 안전교육 의무

대상으로 지정하여 매년 실시토록 개정

□ 관련 규정

◦ 수상레저안전법 제13조

(해양경찰청)


	3-(05)미래한강본부 법령제도개선 건의사항
	책갈피
	제  안   설  명  서



